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

민 원 내 용
 옥외광고물 등을 새롭게 표시하거나 기존 옥외광고물 등을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

근 거 법 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 관 부 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기 관)

건설과
처 리
기 간

10일
(신고 : 5일)

현장조사사항   옥외광고물 등 설치 적정성 여부 및 신청 사항과 동일 여부 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및 점검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위임전결 : 과장(허가), 담당(신고))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연장 신청(신고)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설과  도로 점용 옥외광고물(돌출간판)의 표시 허가(신고) 사항 통보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

신청 → 확인 
및 점검 → 
증명서 교부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도시계획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부과

관련후속
이행사항

 최초 표시 규격 또는 위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표시 변경 신청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표시기간 연장 신청


